
회 의 록

안      건

○ 보고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5-1-1호.2026년 제4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회의 결과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5-1-2호.2026년 제4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심의·의결서 및 회의록

○ 심의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5-2-1호.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5996)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5-2-2호.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4549)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5-2-3호.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23430)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5-2-4호.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6483)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5-2-5호.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5-1-6)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5-2-6호.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19471)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5-2-7호.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4-1-735)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5-2-8호.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5476)

개 최 일 시 2026년 6월 10일(수요일)

장       소 영상회의

출 석 위 원
재적위원 15인 중 위원장 1인 포함 총 11인 출석

(의안번호 제2026-재심-5-2-6호 심의 이후 위원 1명 이석)

회 의 내 용

의안번호 결정사항 세부내용

제2026-재심-5-1-1호 원안 의결 -

제2026-재심-5-1-2호 원안 의결 -

제2026-재심-5-2-1호 보상 붙임1 참조

제2026-재심-5-2-2호 보상 붙임2 참조

제2026-재심-5-2-3호 기각 붙임3 참조

제2026-재심-5-2-4호 기각 붙임4 참조

제2026-재심-5-2-5호 보상 붙임5 참조

제2026-재심-5-2-6호 기각 붙임6 참조

제2026-재심-5-2-7호 기각 붙임7 참조

제2026-재심-5-2-8호 보상 붙임8 참조

 위 안건들에 관한 2026년도 제5회 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」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.
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              



붙임 1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5996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14세/화이자 2차/상세불명의 심근염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심의 안건 검토 결과 특별법 심의 기준(법 제6호제1항제1·2·3호) 중 제2·3호를

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, 백신 접종 56일 후 복통 발생, 58일 후 사망한

것은 심의 기준 제1호인 시간적 개연성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보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

붙임 2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4549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49세/모더나 3차/상세불명의 급성 심근염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심의 안건 검토 결과 심의 기준 제2·3호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, 백신

접종 51일 후 상복부 통증 및 흉통 발생, 53일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

사망한 것은, 심의 기준 제1호인 시간적 개연성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

○ 심근염은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에서도 바이러스성 또는 특발성으로

생길 수 있는 질환임

○ 피접종인의 복부 CT 결과 간 농양 의심 소견이 발견되었는데, 사망과

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보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

붙임 3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23430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34세/화이자 2차/상세불명의 심근염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있으나, 사망과의 시간적

간격이 길고(약 2년 9개월), 사망 이전 시행한 검사 결과 심근염이 회복된

양호한 상태가 확인된 점을고려할때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

인정하기 어려움

○ 인과관계의 중단 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추정이 적용되어야 하며,

인과관계가 의학적·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

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기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

붙임 4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6483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남성/14세/화이자 2차/상세불명의 심근염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접종 후 4년 이상 흉통 증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례로,

백신접종후심근염-심실조기탈분극-흉통과의관련성에대한논의가필요함

○ 의무기록상 백신에 의한 심근염은 회복하였으므로 흉통은 백신에

의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고, 이 경우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

심의 기준 제3호 미충족으로 보아야 함

○ 특별법 규정상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밝히지 못한 이상 심의

기준 제3호 충족으로 볼 수 있음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기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

붙임 5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5-1-6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54세/화이자 2차/심장의 결핵-결핵성 심낭염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한의원 진료일을 최초 증상 발생 시로 본다면 심의 기준 제1호 시간적

개연성을 충족하고, 자문위원 의견을 참고하면 결핵성 심낭염의 근거가

부족하므로 백신에 의한 전형적인 심낭염으로 볼 수 있음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보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

붙임 6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19471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남성/39세/모더나 2차/상세불명의 급성 심장막염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심낭염 증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, 심의자료 검토 결과 심낭염

사례가아닌것으로확인(심근효소수치정상)되므로, 심의기준제1~3호미충

족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기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

붙임 7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4-1-735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26세/모더나 2차/상세불명의 급성 심장막염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심낭염 증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, 심의자료 검토 결과 심낭염

사례가 아닌 것으로 확인(영상학적 비염증성 및 소량의 심낭삼출액)되므

로, 심의 기준 제1~3호 미충족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기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

붙임 8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5476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17세/화이자 2차/상세불명의 급성 심근염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기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’면역글로불린 주사제 비용‘은 소아 심근염에

대한 사용의 근거가 있고, 환자가 스스로 치료법을 결정할 수 없는

점을 고려하여 심근염에 대한 측면에서 ’보상‘으로 결정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보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
